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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제안이유

○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이 가속화되

면서 일하는 방식 변경과 함께 새로운 직업의 창출이 이어지고 있음.

○ 디지털 기술의 습득은 재직 여성의 직무역량강화를 통한 고용유지전

략은 물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필수요건이 되면서 여성의 디지

털 기술 습득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의 눈높이에 맞춘

디지털 직무역량교육이 요구됨.

○ 이에 따라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디지

털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

가. 시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디지털 직무

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6조제1항제8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






